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16-0000346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 2서식]<개정 2014.3.14>

1. 기부자

성 명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18-82-00999

주 소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0

2.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성수종합사회복지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206-82-71899

소 재 지 04778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43 5층 성
수종합사회복지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4.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년 월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지정 40 현물 2016-11-29 문화상품권 7 10,000 70,000

합계 70,000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년 12 월 05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기술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6 년 12 월 05 일

기부금 수령인 성수종합사회복지관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2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4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3.4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